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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건 가단 구상2014 24341

원 고 보험주식회사○○○○○○

피 고 ♧♧♧

변 종 결 2015. 3. 19.

결 고 2015. 4. 2.

피고는 원고에게 원 이에 하여 부 지는1. 69,320,050 2014. 8. 23. 2015. 1. 22.

연 그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는 연 각 에 한 돈 지 하라5%, 20% .

소송 용 피고가 부담한다2. .

항 가집행할 있다3. 1 .

주 과 같다.

갑 내지 증 가지번 포함 각 재에 하면 피고는 경1 7 ( ) , 2013. 9. 4. 22:30

시 노상에 충남 차량 운 하다가 피해자 를 충돌하는@@ ~~~ @@ ### □□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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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를 일 킨 사실 그 인하여 는 좌 퇴골개 골 등 상해를 입고, □□□

보험사업자인 원고에게 보험상해담보에 한 보험 청구한 사실 원고는 피해,

자 과실 용하여 원 피해자 에게 지 하고50% 149,008,810 □□□

원 입함 써 결국 피고에게 원 구상권 취득한 사실79,688,760 69,320,050

인 할 있 므 피고는 원고에게 원 이에 하여 종 보험 지, 69,320,050

일 이후 원고가 구하는 에 라 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지2014. 8. 23.

는 민법이 한 연 그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는 소송 진 등에 한 특 법이5%,

한 연 각 에 한 지연손해 지 할 가 있다20% .

이에 하여 피고는 재 원고 채권 포함하여 개인회생신청 한 상태이므 원

고 청구에 할 없다는 취지 주장하나 증 재에 하면 피고는( 1, 2

지 법원 개회 사건 개인회생 신청하여 개인회생2014 ~~~~ 2014. 12. 16.

차개시결 사실 인 할 있다 채 자 회생 산에 한 법률),

조 항 단 에 하면 개인회생 차가 개시 고 개인회생채권 신청593 1 4 ,

채권이라고 하 라도 소송행 변 를 요구하는 행 는 지 지 않 므 이 사(

건 결이 있 라도 피고가 앞 개인회생 차에 회생계획안 작 하고 인가

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고 볼 도 없다 이 부분 피고 주장 아들이지 아),

니한다.

라 원고 청구를 그 인 하여 주 과 같이 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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